
         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

제96조[결손처분]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시효

결손 처분하고자 합니다.

           가. 시효결손 대상 :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일반회계 세외수입

           나. 시효결손 건수 및 금액 : 1,301건 / 307,001,410원

붙   임 : 1. 결손결정 결의서

          2. 결손결의 내역서

          3. 시효결손 내역.  끝.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강 남 구

 수신 내부결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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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목 2016년 2월 시효결손 처리 및 결정결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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